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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이란의 조세 제도 Ⅱ 
 

지평 이란ㆍ중동팀 

 

2016년 12월 이란ㆍ중동 뉴스레터1에서는 이란의 조세 제도 I (법인소득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가.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이란 세법상 이란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이란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이란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서만 이란 내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

합니다.  이란 세법상 거주자는 거소, 주소, 등록지, 영업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이란 법률

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란 세법상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자산소득, 상속소득 5가지

로 구분하며 각 소득에 대하여 개별적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에게 적용 가능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 근로소득 

 

이란 세법상 과세목적의 근로소득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급여, 임금, 모든 종류의 

                                       
1
 [법무법인 지평] 이란 중동 뉴스레터 제6호(2016. 12.) - 이란의 조세 제도 I (법인소득세) 

http://www.jipyong.com/kor/m2_18_10.php?pn=2&sn=32
http://www.jipyong.com/newsletter/iran_mideast/06_201612/Legal_Colum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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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금품 등이 포함됩니다.  세율은 기본 공제 이후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0%~20%의 누진세

율이 적용됩니다.  

 

구간
2
 세율 

0 IRR 부터 138,000,000 IRR 까지 0% 

138,000,001 IRR 부터 966,000,000 IRR 까지 10% 

966,000,001 IRR 이상  20% 

 

다. 사업소득  

 

개인이 사업을 하거나 전문가로 활동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비용 공제 이후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3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구간
3
 세율 

0 IRR 부터 30,000,000 IRR 까지 15% 

30,000,001 IRR 부터 100,000,000 IRR 까지 20% 

100,000,001 IRR 부터 250,000,000 IRR 까지 25% 

250,000,001 IRR 부터 1,000,000,000 IRR 까지 30% 

1,000,000,001 IRR 이상  35% 

 

라. 투자소득 

 

이란의 경우, 자연인 또는 법인인 주주가 이란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

습니다(직접세법 제105조 note 4). 

                                       
2
 2015. 3. 21. ~ 2016. 3. 20. 기준 

3
 2015. 3. 21. ~ 2016. 3. 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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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율법에 따라 개인이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총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로열티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가. 개관 

 

이란에서 부가가치세제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수출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나. 세율 

 

부가가치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9%입니다.  다만, 담배류는 12%, 항공기용 유류에는 20%가 부과

됩니다.   

 

3. 원천징수세 

 

가. 계약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인(자연인 및 법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계약대금의 경우, 이란 직접세법 및 직접세법 제107조 

관련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간주이익률에 따라 2.5%~7.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란 국

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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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원천징수 금액은 선납법인세로서, 법인세 신고 시에 확정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재료 공급 계약 등 특정 공급 계약은 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직접세법 제107조 

note 1), 사전에 원천징수 제외 대상 거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이란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 시 해당 급여에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이란은 배당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 배

당세 등을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라.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이란법인이 외국회사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총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 원천징수세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최종적인 

세금이 됩니다. 

 

마.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회사가 이란법인에 라이선스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고, 이란법인이 특허 및/또는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해당 라이선스 등 권리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란법인은 일정 

비율의 금원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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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율은 5%~7.5%이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대금 지급 이후 7일 이내에 동 금원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동 원천징수세는 로열티 소득에 대하여 최종적인 세금이 됩니다. 

 

바. 기타 원천징수 

 

이란법인이 비거주자(외국회사 포함)에게 지급하는 경영관리 보수, 훈련 보수에 대해서는 총 금액의 

3.75%에 상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공사와 관련한 서비스 대금과 관련해서는 계

약금액의 5%, 기타 계약에 기초하여 비거주자(외국회사 포함)에게 지급되는 대금에 대해서는 총 금

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원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4. 기타 

 

가. 이중과세 방지 협약 

 

이란은 2015년 현재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터키, 대한민국 등 41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은 2009년 12월 8일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

르면 배당소득, 이자소득, 로열티 소득에 대하여 최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란이 현재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으므로 이란 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이전가격 

 

이란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이란에는 이전가격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법규는 존재하지 않습

니다.  다만, 이란 관세청이나 국세청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물품가격에 대한 승인을 거절하고 

자의적으로 물품가격을 책정하여 영업이익을 산정함으로써 이전가격을 자의적으로 규율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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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이란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이란에는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가 존재하지 않습

니다.  다만, 법인 운영을 위하여 은행 등에 지급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비용으로 공제 가능

합니다(개정 직접세법 제148조 제18항).  그러나, 외국은행에 지급된 이자의 경우 LIBOR +2.5%까

지만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끝> 

 

 

위 칼럼에 대한 문의 또는 이란ᆞ중동팀 사건문의는 아래 담당 변호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이란 사무소 
배지영 변호사ᆞ이란 사무소장 

Tel. 971-4-373-9768    Email. jybae@jipyong.com 

본사 이란ᆞ중동팀 

류혜정 변호사 

Tel. 02-6200-1722 

Email. hjryu@jipyong.com 

이훈 외국변호사 

Tel. 02-6200-1851 

Email. hlee@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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